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의7] <개정 2017. 1. 9.>

간접시계장치 시계범위 기준(제50조제1항 및 제84조 관련)

1. 시계범위

 가. 실내후사장치

 나. 실외후사장치Ⅱ

 다. 실외후사장치Ⅲ



 라. 광각후사장치

 마. 근접시계장치



 바. 앞면시계장치

 사. 이륜자동차 후사장치



2. 충격시험

 가. 거울의 반사면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손되지 아니할 

것. 

   1) 거울의 깨진 부분이 붙어있거나, 돌출부위가 거울면의 2.5mm 이내인 경

우

   2) 반사면이 안전유리로 제작된 경우

 나.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의 렌즈는 파손되지 아니할 것

3. 일반기준

 가. 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는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제1호에 따른 시계범위는 측면 창유리 또는 앞면 창유리의 창닦이기에 의

하여 세척되는 부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승합자동차의 

우측에 설치하는 실외후사장치 및 앞면시계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다. 근접후사장치, 앞면시계장치 시계범위를 위해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1) 간접시계장치 설치로 운전자의 직접적인 시계방해는 최소화되는 구조일 

것

   2) 모니터와 거울의 방향은 동일할 것

4. 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 크기 및 반경

구 분 기 준



5. 비고 

 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간접시계장치의 시계범위, 거울크기 및 반경, 충격

시험 등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실내후사경

- 반사면은 한 변이 40 mm이고, 다른 변 길이가 a mm

인 직사각형을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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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률반경 : 1,200mm 이상

실외후사경Ⅱ, Ⅲ

- 반사면은 높이 40 mm 이상이어야 하고(a로 표기), 다

른 변 길이가 b mm인 직사각형을 포함할 것

- a와 b 이상일 것

분류 a(mm) b(mm)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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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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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 곡률반경 : 1,200mm 이상(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의 

경우 1,000mm 이상)

광각후사경
- 반사면은 제1호 라목을 만족하는 크기와 형태일 것

- 곡률반경 : 300mm 이상

근접후사경
- 반사면은 제1호 마목을 만족하는 크기와 형태일 것

- 곡률반경 : 300mm 이상

전사경
- 반사면은 제1호 바목을 만족하는 크기와 형태일 것

- 곡률반경 : 200mm 이상

이륜자동차 후사경

- 반사면은 6,900 mm2 이상일 것

- 원형인 경우, 반사면의 직경은 94 mm 이상 150 mm 

이하일 것

- 비원형인 경우, 반사면은 직경이 78 mm를 포함하거

나,  120 mm × 200 mm 직사각형 이내일 것

- 곡률반경 : 1000mm 또는 1500mm 이상


